
신 고 (보고)

2017년 9월 27일

1. 정정 상 공시 : 투

2. 정정 상 공시 최초제출 : 2009년 5월 4

3. 정정사

- 종 수 신 (종 A-e)

- 시행령 개정사항 (2017.05.08 시행)

- 투 업규정 개정사항 (2017.05.08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정정사 정정전 정정후

제 1 . 1. 한

투 협회 펀

드코드

종 수

신

(신 ) 종 A-e: BX920

제 2 . 1. 한

투 협회 펀

드코드

종 수

신

(신 ) 종 A-e: BX920

제2 . 2. 집합투

연혁

종 수

신

(신 ) 2017년 9월 27

종 수 신 (종 A-e)

제 2 . 6. 나. 

종 형 조

종 수

신

(신 ) <종 A-e>

-가 격: 

판매회사 전 매체( 라 ) 통

하여 가 한

- 취 판매수수료: 납 액

0.5% 내

-후취 판매수수료: 없

-환매수수료: 없

-판매회사보수: 0.5000%

제2 . 8. 가. 투

상

시행령 개정사

항

(2017.05.08 

시행)

-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 로 가피하게 신탁계약

제18조 제5호 내 제9호, 제

19조 제2호 내 제7호에

투 한 초과하게 는 경 에

는 초과 터 3개월 ( 등

-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 로 가피하게 신탁계약

제18조 제5호 내 제9호, 제

19조 제2호 내 제7호에

투 한 초과하게 는 경 에

는 초과 터 3개월 (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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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처 가능한 투 상

산 그 처 가능한 시 )

는 그 투 한 에 적합한 것 로

본다.

로 투 신탁 산에 현저한 실

초래하 아니하고는 처

가능한 투 상 산 그 처

가능한 시 )는 그 투 한

에 적합한 것 로 본다.

제2 . 8. 나. 투

제한

※ 투 신탁

투 하는

투 신탁 투

제한

집합투 투

제한

시행령 개정사

항

(2017.05.08 

시행), 투

업규정 개정

사항

(2017.05.08 

시행)

- 투 신탁 산 집합투

( 제279조 제1항 집합투

포함한다. 하 호에

같다)에 함에 어 다

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가. 투 신탁 산총액 20%

초과하여 같 집합투

( 제279조 제1항 집합투

포함한다) 집합투

에 투 하는 행 . 다만, 상

수집합투 집합투

경 에는 투 신탁 산총액

30% 투 할 수 다.

- 투 신탁 산 집합투

( 제279조 제1항 집합투

포함한다. 하 호에

같다)에 함에 어 다

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가. 투 신탁 산총액 20%

초과하여 같 집합투

( 제279조 제1항 집합투

포함한다) 집합투

에 투 하는 행 . 다만, 상

수집합투 (투 보호 등

고려하여 투 업규정 제4-52

조 제2항에 정하는 상 수집

합투 에 한정한다) 집합투

경 에는 투 신탁

산총액 30% 투 할 수

다.

제 2 . 11. 가. 

매

(2) 종 가

격

종 수

신

(신 ) <종 A-e>

-가 격: 

판매회사 전 매체( 라 ) 통

하여 가 한

- 취 판매수수료: 납 액

0.5% 내

-후취 판매수수료: 없

제2 . 11. 나. 환

매

(3) 환매수수료

종 수

신

(신 ) <종 A-e>

-환매수수료: 해당없

제 2 . 13. 

가. 투 에게

접 과 는 수

수료

종 수

신

(신 ) <종 A-e>

-가 격: 

판매회사 전 매체( 라 ) 통

하여 가 한

- 취 판매수수료: 납 액

0.5%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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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후취 판매수수료: 없

-환매수수료: 없

제2 . 13. 보수

수수료에 한

사항

나. 집합투

에 과 는 보수

비

※ 1,000만원

투 할 경 투

가 담하게

는 수수료 보

수･비 투

간 시

종 수

신

(신 ) <종 A-e>

-판매회사보수: 0.5000%

제 5 . 1. 라. 

해 상책

시행령 개정

사항

(2017.05.08 

시행)

5. 그 수 또는 주

( 수 또는 주 2 상

경 에는 행 또는 매출

로 터 접 수

뢰 아 수조건 등 정하는

수 말한다)

5. 그 수 또는 주

( 수 또는 주 2 상

경 에는 시행령 제135조 제

2항 로 정하는 말한다)

제 5 . 3. 나. 

(2) 수시공시

시행령 개정

사항

(2017.05.08 

시행)

(신 ) 10. 동산집합투 또는 특

산집합투 ( 동산ㆍ특

산투 간접집합투 포

함한다) 경 다 각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가. 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

호 단 에 시

없는 산 취득 또는 처

나. 동산집합투 또는 특

산집합투 집합투

취득 또는 처 . 다만, 미

취득한 것과 같 집합투

추가로 취득하거나 처 하

는 경 는 제 한다.

다. 상 ㆍ 역 등 동산

련 사업수 ㆍ시

등 특 산 련 한

생ㆍ 경

라. 전 차 또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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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그 에 수 투 판단에

한 향 미 는 사항 로

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

항

여

11. 그 에 수 투 판단에

한 향 미 는 사항 로

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

항


